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나열
	임의 작품으로
	임의 저자로
	임의 포털로
	도움말
	기부하기


		
	




	
	

	
		
	

	
		
		

		
	







				


	




		
			

	[image: ]
	
		[image: 위키문헌]
	


		

		
			

	

검색
	
	
		
			
				
					
						
						
					

					
				

				검색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페이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43

							

	
	

언어 추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페이지
	토론
	그림
	색인


		
	




								

	
	한국어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축약된 URL 얻기
	QR 코드 다운로드


		
	





	
		인쇄/내보내기
	

	
		
			인쇄용 판
	EPUB 다운로드
	MOBI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기타 형식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권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 용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문맥이나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즉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 말하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국민과 일본·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는 ‘재산상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초로 열린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하여 간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청구, ② 1945. 8. 9. 현재 및 그 이후 일본의 대(對)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청구, ③ 1945. 8. 9.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 ④ 1945. 8. 9. 현재 대한민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청구, ⑤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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